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sic materials required for law revision regarding dental hygienists through 
perceptions and opinions of legislation amendmen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23, 2016.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797 dental hygienists in Seoul 
and Gyeonggido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from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PO1‐201602‐23‐001). 
Results: Necessity for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revision accounted for 92.4% and 85.4% of dental hygienists replied that 
specialized dental hygienist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e reasons for medical law revision were as follows; roles and education of 
medical technicians (60.6%), settlement of medical legal problems (48.0%),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29.0%), political 
negotiations (17.4%), and national consensus (9.5%). The score for ‘possible to get legal protection by the system establishment of roles 
and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was 4.11 of 5 points.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job scope of dental hygienist. The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law will help to enhance 
the status of dental hygienists as professional medical technicia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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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4)

의료법이란 모든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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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은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통령

령이 정한 업무와 한정된 의료범위 내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의 지도하에 의료행위 중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기사의 종별은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가 있다(이하 “의료

기사 등”이라고 한다)[2,3].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치과

의료인력 54,891명 중 31,202명으로 전체 인력의 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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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한다[4]. 또한 치과의료기관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치과의료 영역은 물론 전체 보건 영역에서의 통합

건강증진과도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구강보건인력자원으

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5,6].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을 중심에 두고 의료기사는 이

를 준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사법 안에서의 업무에 대

한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7,8] 2015년 시행된 치

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한 개정으로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가 일부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행위와 권리에 대해 구

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

도적 여건이 시급한 상황이다[9].

김[7]의 연구결과를 보면,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하

에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속성, 정확성, 접근성과 효율성 등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제도의 취지가 의료

인만의 독점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

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신속성 및 효율성이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우선하여 고려될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10]. 

또한 이 등[11]과 오 등[12]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와 관련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제한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업무 수행에 있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의료사고와 같은 의료분

쟁이 생겨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제도적 마련

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위

생사 업무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

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위한 법률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승인(IRB No. PO1- 

201602-23-001)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치

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서울⋅경기도 치과위생사 회원 중 

상반기 보수교육(2016년 4월 23일)에 참석한 회원 8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회수

된 설문 중 자료 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797부가 분석

에 이용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이와 강[10]의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치위생 분야

의 전문가 자문에 의해 내용타당도 검증 후 최종 완성된 설

문문항은 총 21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7문항, 의료기사법 관

련 4문항(교육이수여부, 내용인지), 의료법 필요관련 4문항, 

의료법 개정관련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법 개정관련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였다.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의료법 개정 관련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80으로 나타났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

에 따라 일반적 특성, 의료기사법 인지정도, 의료법 필요에 

대한 견해는 빈도와 퍼센트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법 

개정 및 전문치과위생사제도 의견에 대해서는 검정을, 의

료법 개정에 대한 견해정도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

으며,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5세 이하가 34.1%로 

가장 많았으며, 26세-30세 33.8%, 31세-35세 17.6%, 36세

-40세 9.0%, 41세 이상 5.5% 순으로 나타났고, 최소 22세

에서 최대 58세로 평균연령은 29.1세로 나타났다. 총 경력

은 3년 이하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7년-10년 21.7%, 4

년-6년 21.2%, 11년-15년 13.3%, 16년 이상 8.0% 순이었

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평균경력은 6.4년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74.3%, 기혼 25.7%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학사 76.3%, 학사 22.2%, 대학원 이상 1.5%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지역은 서울 42.4%, 경기도 57.6% 

이었으며, 근무지는 대학(종합)병원 6.9%, 치과병원 6.4%, 

기타 2.4%, 치과의원 84.3%로 대부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

고 있었다.

주된 업무로는 진료협조가 44.5%로 가장 높았고, 예방업

무 20.1%, 환자관리업무 13.8%, 병원경영관리업무 12.8%, 기

타 8.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의료기사법 인지정도

의료기사법 인지정도는 <Table 2>와 같다. 의료기사법 

관련 교육이수 여부는 ‘미이수’라고 응답한 경우가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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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ivision N(%)
Have you ever completed the training for medical technicians 
law?

Yes
No
Etc.

368(46.2)
415(52.1)

14( 1.8)
797(100.0)

Do you know the contents of the medical technicians law? Don’ know
Average
Know
Etc.

213(27.3)
439(56.2)
129(16.5)

781(100.0)
Do you think that the current medical technicians law and the 
role and task of the dental hygienist is not clear?

Strongly disagree
Disagree
Undecided
Agree
Strongly agree

5( 0.9)
47( 8.8)

207(38.7)
210(39.3)
66(12.3)

535(100.0)
Do you think that the current medical technicians law includ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edical legal problems related to dental 
practices clearly?

Strongly disagree
Disagree
Undecided
Agree
Strongly agree

46( 8.5)
274(50.8)
189(35.1)

27( 5.0)
3( 0.6)

539(100.0)

Table 2. Recognition of the medical technicians law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year) ≤25

26-30
31-35
36-40
≥41

272(34.1)
269(33.8)
140(17.6)

72(9.0)
44(5.5)

Working career ≤3 years
4-6 years
7-10 years
11-15 years
≥16 years

285(35.8)
169(21.2)
173(21.7)
106(13.3)

64(8.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05(25.7)
592(74.3)

Academic background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608(76.3)
177(22.2)

12(1.5)
Working area Seoul

Gyeonggi
338(42.4)
459(57.6)

Type of work place College dental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Etc.

55(6.9)
51(6.4)

672(84.3)
19(2.4)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Patient care
Care coordination
Hospital Management
Etc.

160(20.1)
110(13.8)
355(44.5)
102(12.8)

70(8.8)
Total 797(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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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수’ 한 경우 46.2%보다 높았으며, 의료기사법 내용 

인지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56.2%로 가장 높았고 ‘모른

다’ 27.3%, ‘그렇다’ 16.5%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그렇다 이

상’이 51.6%로, 치과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법적 문제의 책

임관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그렇지 않

다’ 이상이 59.3%로 나타났다. 

3.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는 <Table 3>과 

같다.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92.5%가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으며, 다른 나라와의 동등한 법적체계 필요여부는 

‘필요하다’ 이상이 66.9%, 전문치과위생사의 제도 마련 필

요성 여부는 ‘필요하다’ 이상이 85.4%로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시 촉진요인으로는 ‘의료기사의 역할과 교육’이 60.6%

로 가장 높았고, ‘의료법적 문제 해결’ 48.0%, ‘타 단체와의 

협조’ 29.0%, ‘정치적 협상’ 17.4%, ‘국민적 합의’ 9.5%순

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치과위생사의 단합과 치과

의사의 마인드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

구도는 <Table 4>와 같다. 의료법 개정에 있어 학력은 전문

학사(93.0%)와 학사(93.1%)는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58.3%만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에 있어서

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치과병원인 경우가 98.0%로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 경력, 결혼여

부, 근무지역, 주된 업무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치과위생사제도에 있어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4.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Table 5>와 

같다. 항목 중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제도화되

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

았고, ‘전문 치과위생사의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4.10점, ‘치과위생사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4.08점, ‘치

과위생사 업무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4.06점, ‘법으로 

치위생전문직의 교육과 실무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3.99점, ‘치과위생사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 3.78

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Table 6>과 같다. 연령과 경력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의 법

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5세 이하이거나 3

년 이하의 경력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점수들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책임

이 무거워질 것이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있어서 학사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결혼여부, 근무지역, 근무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Item Division N(%)
Opinion on medical law revision Not need

Need
Etc.

37(4.8)
712(92.5)

21(2.7)
770(100.0)

Need for equal legal system with other countries Not need
Don’t know
Not so bad
Need
Very need

7( 0.9)
187(24.1)

63( 8.1)
381(49.1)
138(17.8)

776(100.0)
Need for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institution Not need

Don’t know
Not so bad
Need
Very need

6( 0.8)
61( 7.9)
46( 5.9)

450(57.9)
214(27.5)

777(100.0)
Promoting factor of medical law revision
(Multiple responses)

National consensu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Political negotiations
Settlement of medical legal problems
Roles and education of medical technicians

74( 9.5)
227(29.0)
136(17.4)
375(48.0)
474(60.6)

Table 3. Needs of medical law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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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현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과거 치료중심의 진료 전

달체계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중심으로 보건의료전

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구강건강의 

증진 및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되어졌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치과의료 인

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3]. 

Item Mean±SD*

It will be important fo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dental hygienist. 
It will expand the scope of dental hygienists work.
The role and scope of dental hygienists will be protected from law.
It will help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Law will regulate the education and practice of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s.
It will enhance the status of dental hygienists.

3.78±0.65
4.06±0.74
4.11±0.70
4.10±0.69
3.99±0.71
4.08±0.81

*The highest score is 5 in a five-point Likert scale.

Table 5. Necessity of medical law revision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Opinion of medical law revision

1 2 3 4 5 6
Age(year) ≤25

26-30
31-35
36-40
≥41

3.81±0.65
3.74±0.63
3.81±0.69
3.69±0.72
3.78±0.65

4.14±0.68b

4.08±0.72ab

3.91±0.83a

3.93±0.84a

4.07±0.62ab

4.23±0.65b

4.05±0.72ab

4.01±0.71a

4.01±0.81a

4.14±0.51ab

4.19±0.64b

4.08±0.70ab

4.09±0.71ab

3.89±0.77a

4.00±0.61ab

4.07±0.66
3.96±0.73
3.98±0.76
3.86±0.79
3.93±0.62

4.21±0.75b

4.09±0.80ab

3.94±0.89a

3.90±0.90a

4.00±0.64ab

F(p-value*) 0.914(0.455) 2.828(0.024) 3.590(0.007) 3.196(0.013) 1.536(0.190) 3.843(0.004)
Working career Under 3 years

4-6 years
7-10 years
11-15 years
Over 16 years

3.82±0.64
3.80±0.61
3.67±0.71
3.83±0.60
3.78±0.74

4.14±0.70b

4.13±0.69b

3.87±0.76a

3.98±0.80ab

4.11±0.77b

4.22±0.64b

4.15±0.72b

3.88±0.69a

4.06±0.70ab

4.16±0.76b

4.19±0.64b

4.17±0.65b

3.89±0.74a

4.10±0.66b

4.03±0.77ab

4.08±0.67b

4.02±0.70b

3.82±0.75a

4.00±0.67ab

3.97±0.81ab

4.23±0.74c

4.17±0.79bc

3.83±0.83a

4.02±0.87abc

3.97±0.85ab

F(p-value*) 1.623(0.166) 4.334(0.002) 6.875(<0.001) 6.033(<0.001) 3.865(0.004) 7.523(<0.00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77±0.69
3.79±0.64

4.02±0.71
4.07±0.75

4.05±0.67
4.13±0.71

4.04±0.67
4.12±0.69

4.00±0.66
3.98±0.73

4.02±0.77
4.10±0.82

t(p-value*) -0.368(0.713) -0..690(0.490) -1.367(0.172) -1.415(0.157) 0.346(0.729) -1.242(0.215)
Academic 
Background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75±0.66
3.87±0.64
3.83±0.57

4.01±0.75b

4.21±0.68a

4.17±0.71a

4.06±0.71ab

4.28±0.61b

3.92±0.98a

4.07±0.69b

4.24±0.67b

3.67±0.65a

3.94±0.72ab

4.17±0.66b

3.67±0.65a

4.04±0.83ab

4.24±0.70b

3.67±0.77a

F(p-value*) 2.205(0.111) 5.602(0.004) 7.468(0.001) 6.683(0.001) 8.184(<0.001) 5.556(0.004)
Working area Seoul

Gyeonggi
3.78±0.65
3.78±0.66

4.04±0.74
4.07±0.73

4.10±0.68
4.11±0.71

4.10±0.69
4.10±0.69

4.01±0.68
3.98±0.74

4.09±0.80
4.07±0.82

t(p-value*) -0.085(0.932) -0.450(0.653) -0.107(0.915) -0.008(0.993) 0.540(0.590) 0.340(0.734)
Type of work 
place

College dental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Etc.

3.87±0.66
3.84±0.64
3.76±0.66
4.00±0.47

4.24±0.66
4.08±0.68
4.03±0.75
4.26±0.56

4.24±0.69
4.16±0.73
4.09±0.70
4.26±0.56

4.25±0.67
4.12±0.62
4.08±0.70
4.21±0.53

4.20±0.62ab

3.92±0.74a

3.97±0.72ab

4.26±0.56b

4.24±0.69
4.06±0.81
4.07±0.82
4.00±0.66

F(p-value*) 1.400(0.241) 1.821(0.142) 1.185(0.314) 1.269(0.284) 2.846(0.037) 0.774(0.509)
Type of duty 
position

Prevention
Patient care
Care coordination
Hospital management
Etc.

3.77±0.60
3.66±0.73
3.79±0.65
3.80±0.67
3.89±0.62

4.01±0.74
4.01±0.72
4.08±0.73
4.00±0.79
4.17±0.72

4.04±0.71
4.07±0.67
4.13±0.70
4.12±0.76
4.17±0.63

4.08±0.71
4.05±0.63
4.11±0.68
4.10±0.73
4.14±0.70

3.98±0.67
3.93±0.70
3.99±0.75
4.06±0.67
4.01±0.71

4.14±0.82
4.00±0.79
4.10±0.81
4.02±0.80
4.07±0.82

F(p-value*) 1.402(0.231) 0.923(0.450) 0.631(0.640) 0.266(0.900) 0.472(0.756) 0.686(0.6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y t-test or one-way ANOVA
a,b,cdenotes the same subgroup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analysis
1. It will be heavi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dental hygienist 
2. It will help expand dental hygienists work
3. The role and scope of dental hygienists are institutionalized will be able to receive legal protection
4. It will help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 
5. Law will be able to regulate the education and practice of professional dental hygiene.
6. It will raise the status of dental hygienists.

Table 6. Necessity for medical law revi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김선일⋅전미경⋅이선미 / 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 683

국민의 구강보건은 치과위생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 등 침착물(沈着

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

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다.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

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

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은 국가

인증 자격증인 면허증으로 인증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

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임무인 구강병 예방처치와 구

강보건교육보다 치과진료보조업무를 주로 하는 실정이다

[14,15].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향상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구강

병 예방처치와 구강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독립적 업무수행 

및 보장된 업무범위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은 25세 이하가 34.1%, 

임상 경력은 3년 이하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84.3%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에 있어 국가

통계포털(KOSIS)[4]의 결과 치과위생사 의료기관 종사자 

83.1%가 치과의원에 근무 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의료기사법 인지정도에 있어 응답자 52.1%(415명)가 의

료기사법 교육이수 여부가 ‘미이수’라고 응답하였으며, 의

료기사법 내용인지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 교과과정에서나 의료기

사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있을 뿐 면허 취

득 후에는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접

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치과위생사 관련법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무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의

견에는 ‘그렇다’ 이상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다수

의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 및 업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6,17]. 치과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적 

문제의 책임관계에 관해 ‘명확하지 못하다’가 59.3%로 이 

등[11]과 양 등[18]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는 의료분

쟁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료법 개정 필요에 대한 의견은 9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나라와의 동등한 법적체계 필요여부 역

시 ‘필요하다’ 이상이 66.9%로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위생사 관련법들의 개정 필요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치과위생사의 제도 마련 필요성 여부는 대상자의 

85.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된 

배[19]의 연구에서 연구설계 방법은 다르나, 전문치과위생

사제도에 대한 고찰 결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분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치과위

생사의 직무능력 향상 및 심화를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

[20,21]들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성이 요구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 확립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법 개정시 촉진요인으로는 ‘의료기사의 역할과 교

육’이 60.6%로 가장 높았고, ‘의료법적 문제 해결’ 48.0%, 

‘타 단체와의 협조’ 29.0%, ‘정치적 협상’ 17.4%, ‘국민적 

합의’ 9.5%순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10]에서 ‘정치적 협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

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의 경우 특수성과 독자성을 위한 간

호사 단독법 제정에 대한 정책연구로 간호법(안)을 작성하

였고, 2002년에는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완성하는 

등의 법률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22-24], 이를 기반으로 

간호법 입법을 위한 제정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치과위생사와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의견으로 치과위생사의 단합과 치과

의사의 마인드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법안의 

구성과 법 제정의 당사자가 될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의

견의 중요함을 나타낸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대한 견해로는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업

무범위가 제도화되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위협보(2016.5.3.

일자)에서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애매하게 되어 있는 제한된 업무범위는 불필요한 직역간

의 갈등을 일으키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의료법이 개

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양

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으로서 치

과위생사에 대한 명확한 업무범위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치과위생

사의 인식 변화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독립적인 업무권한

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치위생계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으로 전국의 치과위생사들 중 

일부 시도회 보수교육에 참석한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치과위생사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부 시도에 국한하기 

보다는 전국단위의 표본 분석을 통해 실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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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

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

를 위한 법률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

었으며, 2016년 상반기 보수교육에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79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5세 이하가 34.1%, 총 경력은 

3년 이하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29.1세, 

평균경력은 6.4년으로 나타났다. 주된 업무로는 진료협

조가 44.5%로 가장 높았고, 예방업무 20.1%, 환자관리

업무 13.8%, 병원경영관리업무 12.8%, 기타 8.8% 순이

었다.

2. 의료기사법 교육이수 여부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2.1%, 의료기사법 내용 인지에 있어서는 ‘보통이다’가 

56.2%로 가장 높았고, ‘모른다’는 27.3%로 나타났다.

3.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는 92.5%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마련 필

요성 여부도 85.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의료법 

개정시 촉진요인으로는 ‘의료기사의 역할과 교육’이 

60.6%로 가장 높았고, ‘의료법적 문제 해결’ 48.0%, ‘타 

단체와의 협조’ 29.0%, ‘정치적 협상’ 17.4%, ‘국민적 

합의’ 9.5%순이었다. 

4. 치위생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항목 중 ‘치과위

생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제도화되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위생

사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다’가 3.7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25세 이하이거나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항목에 있어 점수가 높았다.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정도와 필요성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독립적인 업

무권한과 업무범위 확장을 위한 치위생계의 노력과 더불어 

법적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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